
강원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1-22호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6월  02일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주 소 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나    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최대 만5년) 

  - (취업상태) 신청일 현재 미취업 

     * 미취업 기준 : 주36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가구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지원내용     ⁕ 재참여 제한 3년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창업한 경우는 성공금 제외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 (첫 달)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포인트)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 ‘21. 6. 7.(월) 09:00 ~ 6. 18.(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 선정방법 : 정량·정성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90점) : 가구소득(4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 정성평가(10점) : 구직활동계획서의 지속적 노력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실현가능성 등 심사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최종제출 서류를 자격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2. 신청자격

* 자격 판단 시점은 주소지 및 나이 모두 신청일(이전)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병역기간은 해당자가 입증하여야 함(신청 시 병적증명서 첨부)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 신청일 기준 월 평균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취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36시간 이상 근로면 취업자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창업자로 간주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공고일 전 3개월(21년 3월 ~ 5월)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이

    [표1]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부과액 사이에

    해당해야 함



  

[표1]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1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120%
건강보험료

직장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지역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혼합 75,461 129,761 168,195 206,575 242,008 286,737 337,302 

150%
건강보험료

직장 94,467 159,583 206,575 252,295 296,707 354,781 414,255 

지역 69,399 160,445 220,777 277,765 329,659 393,994 456,308 

혼합 95,459 161,571 209,941 257,849 308,297 380,152 449,388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기준표 보는 방법 

  (예시) 가구원이 3인(본인+부+모)이고 공고일 전 3개월간 부는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모는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본인은 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을 경우 

  (확인) 부(직장)의 3개월 납부 평균액 + 모(지역)의 3개월 납부 평균액 = 3인 혼합액 기준

□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 (붙임 1 참조)

※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정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결과 Ⅰ유형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의미함)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가구원은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지원제외 대상 >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주36시간 이상 근로 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제한 기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유사사업은 지원내용 및 성격이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타제도 중복참여 가능 여부》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가능 불허
가능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생계급여 ○ ○

실업급여 ○ ○
(종료 다음 달부터)

취·창업성공패키지 ○ ○

내일배움카드 ○ ○

정부지원 훈련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 ○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신청가능(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등록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내구직등록 바로가기] 클릭

또는 홈페이지 상단 [구인구직]-[인재정보]-[구직정보등록] 클릭

② 상단의 “지원정책” 메뉴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클릭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제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회프로젝트, 자기주도 내일설계 프로젝트,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등) 

 •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참여 불가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원격대학, 학점인정제 과정이수의 경우 참여 가능

    (재학생은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 19년도 및 20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

수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붙임 2】참조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최종학년 최종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재학생은 21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서식 1】
- 선정 이후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 및 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서식 2】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예)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선

택

병역증명서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까지 인정)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36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서식 3】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누락으로 

  신청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

  (예)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도 부,모,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함.

- 동의서 제출 시: 업무담당자 확인서류 제출 생략 가능

  동의서 미제출: 업무담당자 확인서류 모두 신청인이 준비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증빙

  서류로 “불인정 통지서” 필수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결과 Ⅰ유형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의미함)



<업무담당자 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서류는 모두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단, 불인정통지서는 공고일 전 발급분도 인정)

   √ 구비서류 발급방법은【붙임 3】참조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jpg, pdf파일만 첨부 가능)

   √ PC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 되오니, 반드시 출력본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파일을 첨부할 경우엔 압축하여 올리시면 됩니다.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붙임 1】을 참조

   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유의사항

선

택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한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취득일이 공고일 전

  3개월부터인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자격취득일이 2021.3~2021.5 기간에 속해져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고일 전 3개월(‘21.3월~5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5. 선정기준 

❍ 정량평가(90점)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제외 대상으로 가구소득 120% 이하는 40점 부여

  * 졸업예정자가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경우 미취업기간은 31점 부여

항 목 평 가 방 법

가구소득

(40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150% 판정기준 

대비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 비교

미취업기간

(40점)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제적일 중 최근일부터 

모집 시작일(6.7)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 · 중퇴일부터 인정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이 없으면 모집시작일부터 적용

거주기간

(10점)

강원도 최종 전입일부터 모집 시작일(6.7)까지 기간

*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구분 40점 30점 20점

가구
소득

120 초과 ~ 130% 이하 130 초과 ~ 140% 이하 140 초과 ~ 150% 이하

구분 40점 39점 38점 37점 36점 35점 34점 33점 32점 31점

미취업
기 간

5년
이상

4.5년
이상

4년
이상

3.5년
이상

3년
이상

2.5년
이상

2년
이상

1.5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거주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150% 기준 대비, 가구원의 공고일 

전 3개월(21년 3월~5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 합산 금액 비교 

❍ 정성평가(10점)

   - 심사항목 

      (5점) 구직활동계획서의 노력도,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5점) 자기소개서의 구체성, 참여자의 의지 정도

❍ 최종선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 선정

6.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

❍ 지원 대상자 발표

   - 일시 : ’21. 7. 7.(수) 예정

   - 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발송

❍ 예비교육  * 추후 별도 공지

   - 일시 : ’21. 7. 8.(목) ~ 7. 15.(목) (예정)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20%

직장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449,388 

지역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494,952 

혼합 75,461 129,761 168,195 206,575 242,008 286,73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130%

직장 82,240 138,050 179,764 220,987 257,849 296,707 337,302 380,152 414,255 486,115 

지역 43,770 132,037 186,898 238,835 284,709 329,659 373,124 420,252 456,308 531,814 

혼합 82,385 139,769 182,541 224,800 263,923 308,297 354,781 414,255 449,388 540,144 

140%

직장 88,303 150,077 194,212 237,681 278,094 321,769 380,152 414,255 449,388 486,115 

지역 56,856 147,721 204,791 259,446 309,041 356,168 420,252 456,308 494,952 531,814 

혼합 89,069 151,860 197,243 242,008 286,737 337,302 414,255 449,388 486,115 540,144 

150%

직장 94,467 159,583 206,575 252,295 296,707 354,781 414,255 449,388 486,115 540,144 

지역 69,399 160,445 220,777 277,765 329,659 393,994 456,308 494,952 531,814 583,151 

혼합 95,459 161,571 209,941 257,849 308,297 380,152 449,388 486,115 540,144 634,303 



   - 방법 : 온라인 복지몰(http://gwyouth.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 안내 

    * 최종 선정자는 예비교육 미이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교육 이수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 중, 졸업을 유예하여 졸업이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급 중,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5, 9577)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식 1】 * 온라인 작성
구 직 활 동 계 획 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직활동
개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직활동
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계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 본 구직활동계획서는 정성평가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서식 2】 *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지원금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

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

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도, 강원도일자리재단,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확인(서명)

0 0 0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0 0 0 부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0 0 0 모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 3】 * 온라인신청 시 작성하여 파일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강원도일자리재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등·초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가입자)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4. 정보주체 동의사항

   본인(가족 포함)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외 가족의 경우 2 ~ 4번만 공동이용)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관계 사전동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 명

0 0 0 본인 □ 동의  □ 미동의 

0 0 0 부 □ 동의  □ 미동의 

0 0 0 모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만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바람



【서식 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 소명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관계단절 내용‧사유

 본인은 위 내용과 같이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추가징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5】

가구원 관계단절 사실 확인서

신청인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확인자 명
(민법 제777조상 친족의

범위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참여자와의 관계

관계단절 내용,사유

확인자(      )는 위 내용과 같이 신청자가 부/모/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

합니다. 

신청자(      )는 만약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추가징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인)

첨부서류 : 확인자 신분증(뒷자리 가리고 첨부), 관계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1】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가구소득 산정방법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형제·자매의 소득이 많을 경우 포함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건강

보험 납입액(부과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3인,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 가구원 수 2인, 동거중인 부 또는 모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③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④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부+모+본인)

※ 위 ① ~ ③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 기혼일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

득은 “본인+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공고일 전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부+모+본인+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배우자 부모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주민등록등본(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 동거여부 확인)

※ 위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②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수,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부 또는 모와의 관계단절로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 4】본인 소명
서와 【서식 5】사실확인서를 제출

     * 주거를 달리함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님으로 증빙하고, 생계를 달리

함은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가능

- 사례별 예시

  ①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② 교도소 등 수감되었으며 관계단절

     →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③ 부모가 사실상 이혼하였고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④ 오래전부터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  본인소명서 + 조부모 등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상 지원금 신청가능 나이(만17세)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붙임 2】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주1)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6) 폐쇄인정주4)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5)+주민등록초본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주1)

+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주민등록초본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주민등록초본주6)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주민등록초본주6) 폐쇄인정주4)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주1) 폐쇄인정주4)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폐쇄인정주4)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주민등록초본주6)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폐쇄인정주4)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주1)+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주1) 폐쇄인정주4)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주1)

이혼소송으
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이혼소송·심판 확인가능 서류

사실상이혼 
등으로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오래전부터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

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주6)+본인 
소명서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관계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서식4) 가구원 관계단절 본인소명서는 

반드시 모두 제출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실종·수감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

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수용증명서(교정기관)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3) 주민등록등본: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4)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6)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결혼 부 모 제출서류 비고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본인 소명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이혼소송‧심
판 확인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5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민등록등본주3)+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5)+민법상 친족의 사실확인서+본인 
소명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7)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실종 등 서류주1)+본인 소명서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2)



【붙임 3】구비서류 발급 방법
▣ 구비서류 발급 방법

목 록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 함께 나옴

  (형제, 자매까지 모두 나오려면 부(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에 해당 될 경우엔 [붙임2] 참조하여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The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

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해당학교 내 증명서 발급‧관리부서 등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발급

병역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http://www.gov.kr
http://www.nhis.or.kr
http://www.ei.go.kr
http://www.gov.kr
http://www.gov.kr

